
Ⅰ. 업무 처리 흐름도

신 청 인
처리기관(담당부서)

식품의약품안전처(담당부서)

①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
(수수료 납부)
▶ ② 서류 접수

▼

③ 관련 서류 검토

▼

④ 현장조사 등 일정 통보

▼

⑤ 현장조사

▼

⑦ 시험·검사 교육기관 지정 등 결과통보 ◀ ⑥ 최종 검토

Ⅱ. 업무 처리 세부 내용

1. 제출 서류

1) 신청서(규칙 별지서식 제18호)

2)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

가. 교육의 목적

나.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

다.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

라. 강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

마. 결강, 폐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사항

바.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

사. 그 밖에 재정계획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


3) 교육 관련 조직 및 인적 현황

4)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

    가. 교육개설과정

    나.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

    다. 과목별 교육시간

    라.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

    마.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

    바. 교육방법

    사.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

    아.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

5)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

6) 강의실, 시험·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

7)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

2. 접수

1) 접수처 : 본부 고객지원센터

2) 수수료

민원업무 수수료 비고

시험 검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
190,000원

전자민원 시 171,000원

변경
95,000원

전자민원 시 85,500원
소재지 변경

3.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

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시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

Ⅲ. 시험·검사 교육 기관 운영 준수 사항

1.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

발급하고,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

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2. 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및

교육실시 결과보고서에 따라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와 해당연도 교육계획서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